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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심의회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지방기관은 중앙기관에 비해 대면회의의 개최 빈도가 높고 외부위원이 더 많이 구성된 심의회의 개최가 많아 더 바람직한 
형태의 심의회를 운영하였으나, 심의회 결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덜 하였다. 둘째,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심의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회의형태에, 지방기관의 심의회는 위원구성에 따라 심의회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섯째,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정치적 환경으로서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교체에 따른 회의형태와 
심의회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으나 지방기관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운영과 

결과는 차이가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정보공개심의회, 행정정보공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정부위원회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difference in the management and ruling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IDDCs) is between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This study found that first, 

the IDDC of the local agency had a more desirable meeting format and committee composition than that of 
the central agency. However, there were less differences in the IDCC rulings between the two agencies. Second, 
the IDDCs of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were influenced by different factors. Third, the change 

of the political regime strongly influenced the IDDCs meeting format and rulings in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it rarely influenced the IDDCs of the local government. A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management and rulings of the IDDCs between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With these finding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IDDCs of the two agencies need to be approached differently.

Keywords: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Participation Government, Lee Myung Bak Government, Government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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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시작은 중앙기관

이 아닌 지방기관에서 비롯되었다. 1991년 11월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법률 제5242호로 

공포되었다. 1998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비로

소 중앙기관을 비롯한 전 공공기관에서 정보공

개제도가 시행되었다. 

중앙기관이 정책결정 등 민감한 정보 또는 

국가의 안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보유관

리하는 등 비공개대상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지방기관에서의 정보공개

율이 중앙기관보다 더 높다. 2012년 안전행정

부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중앙기관의 정보공개율은 86%(11년 81%), 

지방기관은 97%(11년 93%)로 중앙기관이 지

방기관보다 낮은 공개율을 보인다(안전행정부, 

2012, p. 24). 이렇듯 정보공개제도의 시작은 중

앙기관이 아닌 지방기관에서 비롯되었고, 공개

율에 있어서도 지방기관이 앞서고 있다. 

대부분의 제도들이 중앙기관에서 먼저 시작

되어 지방기관으로 확산되는 데 비해 정보공개

제도는 지방기관에서 시작돼서 여타 공공기관

으로 진행되었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보

공개제도를 비교 연구를 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보공개관련 연구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가

운데 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

며, 이 중에서도 지방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훨씬 많다(최정민, 김유승, 2013, p. 179). 한 

기관에 대한 연구가 주된 이유는 연구방법상의 

한계와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이 다루는 정보의 

내용과 업무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정보공개제도일지라도 중앙기관과 지방

기관이 실제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

를 분석한다면 각 기관에 보다 정확한 제도 운

영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제도 내에 ‘정보공개심의

회(이하 심의회)’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심의회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신청

을 받은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

려운 경우, 또는 이미 부분공개나 비공개 등 공

개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신

청할 경우 이의 사안에 따라 개최된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심의회

의 결정은 바로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

게 되며, 그 사유와 결정이 청구인에게 타당할 

경우 수긍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발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비용, 시간이 많이 드는 불복절

차의 전 단계로서의 심의회는 정보공개제도 가

운데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심의회 관련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정

보공개심의회의 운영과 심의회 결과를 비교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상에서 살펴본 제도적 

요인(회의형태), 인적 요인(위원구성)이 중앙, 

지방기관의 심의회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

나며, 이러한 요인들이 심의회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지, 그리고 환경적 요인(정권 교체)이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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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관의 심의회 운영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요인은 충분한 회의 시간이 주

어지고 민간위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

는지 등의 회의운영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전

영평, 장임숙, 2005; 정홍익, 김호섭, 1991).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요인으로 회의형태를 보고

자하며, 회의형태는 내․외부 심의위원이 면대

면으로 직접 모여 심의하는 ‘대면회의’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내용을 주고받는 ‘서면회

의’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인적 요인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선

정방법은 어떠한가에 관한 것이다(Rosen, 1993; 

안성민, 2000, p. 3). 즉,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

준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위원을 선정했는지 

등을 말한다. 심의회는 외부 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따

라서 인적 요인으로 심의회 위원구성에 있어 외

부위원이 더 많은지, 아니면 기관 내부인사로 

구성된 내부위원이 더 많을지를 볼 것이다.

셋째, 환경적 요인으로는 위원회 제도를 둘

러싼 상황적 환경, 즉 정부의 조직적 특성, 문화

적․정치적 환경, 그리고 다른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토론문화 등이 있다(안성민, 2000, p. 5).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기 추구하는 정책

이념과 우선순위가 달라 경제, 복지, 통일 등 여

러 정책 분야에서 비교연구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 투명성 분배를 중요 가치로 하는 

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 성장, 효율성 등을 강조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진보성향과 보수성향

의 정권 교체를 환경적 요인으로 삼는다.

정부위원회 연구는 중앙기관의 위원회나 지

방기관의 위원회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

안 혹은 단일 위원회 사례를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동일한 위원회 제도가 중앙기관, 지방기

관 간에 어떻게 달리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위원회 분석의 요인

으로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

만, 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이념과 정책노선에 큰 

차이를 보인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정부의 교체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심의회 결과

를 비교함으로써 정치적 환경이 위원회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위원회 연구 가운데 설문이 아닌 실제 데

이터로 위원회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더욱이 동일한 위원회의 중앙, 지방 간 비교 사

례도 없을뿐더러,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기관, 지

방기관의 동일한 제도운영 비교연구의 앞선 사

례가 될 것이다. 또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의 심의회 운영의 공통된 혹은 각각의 발전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연구시점은 2004년부터 2011년 6월

까지며 연구대상은 28개 중앙기관과 16개 지방

기관이다. 이들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현황과 심의회 위원구성 관련 내용

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open.

go.kr/)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 받은 자료

를 활용하였다. 15부 2처 4개 위원회와 감사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그리고 경찰청, 국세청, 

대검찰청, 산림청 등 28개 중앙기관에 2010년 

12월 9일-10일, 2011년 5월 30일-6월 13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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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관
심의회 

개최수

내부

위원

외부

위원
총수 지방기관

심의회 

개최수

내부

위원

외부

위원
총수

감사원 45 4 3 7 강원도 16 2 5 7

경찰청 17(-08’) 6 1 7 경기도 17 4 3 7

고용노동부 21 4 3 7 경상남도 24 3 4 7

공정거래위원 39 3 4 7 경상북도 4 4 3 7

교육과학기술 23 4 3 7 광주광역시 13 2 5 7

국가보훈처 36 5 4 9 대구광역시 15 3 4 7

국무총리실 5 3 2 5 대전광역시 17 3 4 7

국민권익위원 41 4 3 7 부산광역시 20 4 3 7

국방부 18 5 2 7 서울특별시 27 3 4 7

국세청 62 5 6 11 울산광역시 16 4 3 7

국토해양부 68 4 3 7 인천광역시 28 4 3 7

금융위원회 20 3 2 5 전라남도 8 3 4 7

기획재정부 35 4 3 7 전라북도 17 3 4 7

농림수산식품 10 4 4 8 제주 57 3 4 7

대검찰청 종결 - - 충청남도 17 4 3 7

대통령실 11 4 3 7 충청북도 15 2 3 5

문화체육관광 48 3 4 7 총수 311

방송통신위원 27 4 3 7

 

 

 

 

 

법무부 198 7 2 9

법제처 12 4 3 7

보건복지부 35 4 3 7

산림청 59 4 3 7

여성가족부 17 3 2 5

외교통상부 33 3 2 5

지식경제부 14 4 3 7

통일부 16 5 2 7

행정안전부 62 3 2 5

환경부 29 4 3 7

총수 1,001

<표 1>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수와 위원구성

두 차례에 걸쳐 심의회 개최 현황과 심의회 내

부, 외부 위원구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

다.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와 9개 도를 포함한 

16개 지방기관 역시 심의회 개최 현황과 심의회 

위원 관련 사항을 2011년 6월 12일-27일에 걸

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28개 중앙기관 

가운데 ‘종결처리’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대검찰청을 제외한 27개 중앙기관의 1,001건, 

16개 지방기관의 311건을 합하여 총 1,312건의 

심의회 개최 현황 데이터와 심의위원구성에 관

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기관이 2004년부

터의 심의회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니다. 외교

통상부는 2007년부터 실적을 관리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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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007년 이전 자료는 대통령기록관

에 이관 되어, 지식경제부는 조직개편으로 인하

여 2004년부터 공개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2004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말하

지 않고 각각 2005년 자료부터 공개하였다. 경

찰청은 2009년 이후 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생

산, 취합, 가공해야 하는 정보로서 정보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기

관의 경우 경기도, 충청남도는 2004-2005년도 

정보공개 개최현황 보유자료가 없어서, 광주광

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는 특별

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2004년 이후의 개최 

현황자료를 공개하였다. 

공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기관과 지방

기관의 심의회 개최수와 심의회 내부, 외부위

원 구성인원수를 <표 1>에 정리하였다.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전체 위원 수는 7인

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국세청 11인, 국가보훈

처와 법무부 9인,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여

성가족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충청북도는 

5인이다. 대부분의 중앙 기관은 위원장 포함하

여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더 많다. 중앙기

관 중 외부위원이 더 많은 기관은 공정거래위

원회,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 3개 기관뿐이다. 

그러나 지방기관의 경우는 중앙기관과 오히려 

반대로 외부위원이 더 많이 참여한 기관이 많

았다. 16개 기관 중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 대

구, 대전, 서울,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 충청

북도 등 10개 기관이 전체 위원 중 내부위원보

다 외부위원이 더 많았다. 

연도별 위원구성은 수의 변동은 있으나 외부

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더 많아진다거나 내부위

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지는 등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한편 중앙기관은 위원장이 모두 기관 

소속의 내부인사였으나, 지방기관 중 광주, 대

구, 대전, 제주는 외부위원이 위원장 역할을 담

당하였다. 

2. 선행연구분석

정보공개제도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

보공개 운영과 효과에 관한 연구(이승종, 1995; 

성도경, 박의상, 2001; 박종관, 윤주명, 2004; 

박돌봉, 2005; 김승태, 2006; 정광호, 전대성, 

김홍석, 2008; 우정수, 2008)와 기관요인과 정보

공개율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용정, 1999; 

장지원, 문신용, 2004; 안병철, 2009; 이명진, 문

명재, 2010), 관료의 공개행태 관련 요인 혹은 

관료와 주민 사이의 공개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임진희, 이준기, 2010; 이재완, 2013; 최정

민, 2013), 그리고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 관련한 연구(조영삼, 2009; 이보람, 이

영학, 2013)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제도 관련한 거시적 측면

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으나 정

보공개제도 내의 위원회인 정보공개심의회 연

구와 같은 미시적 측면의 연구는 부족하다. 심

의회는 관료가 자체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

기 어려운 사안,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청구인

의 이의신청 사안 등 정보공개제도 내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루는 심의위원회이

다. 이제는 정보공개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제

도 내 중요 부분을 세부적으로 연구할 때이며,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격적인 심의회 분석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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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기에 앞서 정부위원회 관련 기존연구를 살

펴보고자 한다. 

정부위원회 관련 연구는 위원회와 시민참여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정부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

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그리고 위원의 인적 

구성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우선 정부

위원회의 효과와 시민참여의 효과에 대한 연구

를 보면, 연구마다 위원회와 시민참여 효과에 대

한 의견이 다르다. Lynn & Busenberg(1995)

는 시민 자문위원회는 정책마다 영향력이 다르

다고 하였고, Schneider(1987)는 위원회의 법

적 권한과 경제적 자원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

치지만 시민참여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고 하였다. 박성민, 김철, 권성욱(2003)은 지

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위원회가 대부분 유명무

실하였지만, 관악구 교통불편민원시의회와 마을

버스노선조정심의회의 경우에는 시민참여가 가

능하고 정책결정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김철(2003)은 정부위원회 조직의 

개혁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위원회 정비의 실

제적인 효과는 없었으며 시민참여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홍익, 김호섭(1991)은 위

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으로 정부 공무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형식

적인 회의운영을 언급하였다. 김호섭(2004)은 

국정과제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권한, 책임, 역

할관계가 불분명하여 부처 및 위원회 간 갈등

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정해, 조성한(2007)은 정부위원회의 과도한 

남용과 국정혼선, 식물위원회와 형식적인 운영 

등을 지적하였다. 전영평, 장임숙(2005)은 대

구지역 지방정부위원회의 문제점을 제도, 운영, 

조직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위원회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운용상의 문제라

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자들은 위원회 관련한 문제점을 

각각 다양하게 제시하였지만 동일한 문제점으로

는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들 연구들(정홍익, 김호섭, 1991; 김호섭, 2004; 

김정해, 조성한, 2007; 전영평, 장임숙, 2005)

이 제시한 공통적인 위원회 개선방안은 위원회

의 기능이나 권한의 합리화, 전문성과 대표성

을 지니는 위원회 구성, 회의록 공개 등 회의과

정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이다. 

위원회 연구 중 위원구성에 더 초점을 둔 연

구들을 보면, Karty(2005)는 균형적인 인적 구

성이 위원회의 결정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안성민(2000)은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자문위원회의 경우에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부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

으나, 오히려 의결․심의위원회에서는 정부부

문이 70% 이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

다. 최무현, 조창현(2008)의 연구에서 공무원들

은 위원의 전문성이 위원회 결정의 효과성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신

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는 의사결정권을 침해하

지 않는 수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회를 선호하

였다.

위원회 개선방안으로 위원회 구성 외에 회의운

영 측면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조선일(2004), 

김주환, 성지은(2005)은 위원회 구성 측면에서 

전문성, 대표성 외에 추가적으로 단체장으로부

터의 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제시하였고 회의운

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위원의 회의 참석률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정보공개 비교연구  89

높이기, 지나친 서면회의 지양, 서면심의 대상

안건 사전지정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리하면, 정부위원회에 관한 초반 연구에서 

위원회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도 있었지만 이후

에는 제도 자체보다는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

를 논하였고, 위원회의 운영과 관리상의 문제

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위원

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로 제도

적 요인, 인적 요인이 제시되었다. 또한 거의 연

구된 바는 없지만 제도적 요인, 인적 요인과 함

께 환경적 요인이 위원회 효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정홍익, 김호섭, 1991, p. 439)으로 언

급되었다.

3.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심의회

3.1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내

포하고 있다. 소극적 의미의 정보공개로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

는 넓은 의미까지 포함한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와 국민 간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보

장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Mehra, 1986). 공공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

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

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승

태, 2005). 

정보공개제도의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은 청

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

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공개를 결

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

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

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

인에게 바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부분공개와 비공개와 같

은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그밖

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청구인의 공공기관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불

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

정소송이 있다.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

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

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

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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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을 각하 또

는 기간 결정을 내렸다면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결과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3.2 정보공개심의회

정부위원회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나 정부정

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

표를 통해서 정부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

이며, 권한범위에 따라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위원회가 있다(박석희, 정진우, 

2004, p. 166). 정보공개심의회는 이들 위원회 

유형 가운데 심의위원회에 속하며, 해당 위원회

는 정책의 최종결정에 앞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조정, 심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

에 따르도록 하는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내․외부위원이 일반적이

지 않은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논의하는 심의회

이며, 그 결과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영

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제도 내에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심의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내부 공무원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

와 담당 공무원이 이미 부분공개, 혹은 비공개 

등의 공개결정을 한 건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신청한 것 중 특정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회의

가 있을 때 개최한다. 

위원회는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비와 관료의 

위원회 참석으로 인한 본연의 업무에 불충실 등

의 단점이 있다. 반면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질

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전

문성을 더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참

석시켜 책임을 공유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Beniners & Swank, 2004; Seidman, 

1998, pp. 19-20; 김철, 2003, p. 333; 박동서, 

1996).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내부위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공개청구

와 이의신청이 있는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계층제

적 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2004년 7월, 2013년 8월 정보공개법 개정 이

후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내용을 보면, 심의

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

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

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

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

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

호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재판과 수사 관련된 업무 기관은 당해 국

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

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

로 위촉하여야 한다. 2013년 개정 이전에는 ‘최

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였으나 개정

이후 최소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

하도록 바뀌었다. 심의회의 위원장 역시 위원

과 같이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가 중에서 될 수 있으나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

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여부의 최종결

정에 앞서 내부,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조정, 심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심의회의 

결정은 바로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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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그 사유와 결정이 청구인에게 타당할 경

우 수긍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발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 자체에 대한 제

도 운영과 효과성, 혹은 기관 특성에 따른 공개 

차이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불복과정으로서

의 이의신청 이후 공개여부 등을 심의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 가운데 중요 위치를 차지하는 심

의회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다. 

4. 분석결과

4.1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정보공개심의회 

4.1.1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심의회 

회의형태, 위원구성, 결과 

<표 2>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형태를 보면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서면회의 개최가 많고, 

지방기관의 심의회는 대면회의 위주로 개최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기관의 경우 서면회

의가 76.5%, 대면회의가 23.5%로 서면회의가 

3배 이상 더 많이 열렸다. 이에 비해 지방기관

은 중앙기관과 반대로 대면회의가 68.5%, 서면

회의가 31.5%로 거의 2배 이상 대면회의가 더 

많이 열려 중앙과 지방 간의 회의 운영형태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심의회 위원구성의 경우 위의 <표 1>에서 살

펴보았듯이 중앙기관은 외부위원이 내부위원

보다 더 많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 3기관뿐이다. 그러나 지방의 

정보공개심의회는 16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더 많이 구성되어 있

었다. 이는 중앙기관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상

대적으로 적게 위촉할 수 있는 국방, 통일, 외교 

업무 관련 기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표 3>과 같이 

중앙기관은 대부분 내부위원이 많이 구성된 심

의회(96.5%)가 개최되었으나, 지방기관은 외

부위원이 더 많이 구성되어 개최된 심의회가 

67.2%로 중앙기관의 3.5%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표 2>, <표 3>에서 살펴

보았듯이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회의

형태와 외부위원 구성 등에 큰 차이가 있었음

에 비해 <표 4>에 따르면 심의회 결과는 회의형

회의형태
전체

서면회의 대면회의

기관

수준

중앙기관
빈도 734 226 960

% 76.5% 23.5% 100.0%

지방기관
빈도 98 213 311

% 31.5% 68.5% 100.0%

전체
빈도 832 439 1271

% 65.5% 34.5% 100.0%

          =209.890, df=1, p=.000　

<표 2>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심의회 회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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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구성
전체

내부위원 더 많음 외부위원 더 많음

기관

수준

중앙기관
빈도 966 35 1001

% 96.5% 3.5% 100.0%

지방기관
빈도 102 209 311

% 32.8% 67.2% 100.0%

전체
빈도 1068 244 1312

% 81.4% 18.6% 100.0%

        =636.105, df=1, p=.000　

<표 3>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심의회 위원구성 

　
심의회 결과

전체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기관

수준

중앙

기관

빈도 223 679 84 986

% 22.6% 68.9% 8.5% 100.0%

지방

기관

빈도 92 197 22 311

% 29.6% 63.3% 7.1% 100.0%

전체
빈도 315 876 106 1297

% 24.3% 67.5% 8.2% 100.0%

         =6.394, df=2, p=.041

<표 4>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심의회 결과 

태와 위원구성의 경우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심의회 결과 중 ‘기타’는 심사청구의 형

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에 대한 각하, 정보

공개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내부회의, 공란 등

을 포함한다. 중앙과 지방기관 심의회의 공개율

은 각각 22.6%, 29.6%, 비공개율은 68.9, 63.3%

를 보여 지방기관의 비공개율이 더 낮기는 하나 

유사한 심의회 결과를 보였다. 지방기관 심의회

의 경우, 직접 모여서 하는 대면회의 개최가 많

고, 외부위원을 많이 구성하여 심의회를 진행하

는 등 형식적으로는 바람직한 심의회를 운영하

고 있었다. 그러나 심의회 결과 면에서는 운영

에 비해 중앙기관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지방기관이 최초의 정보공개에서 공개

율이 높아 심의회를 통해 비공개에서 공개로 

돌아설 사안이 적을 수 있다. 2012년 안전행정

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4-2011년 

사이 내내 지방정부의 전부 공개율은 80% 이

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공개율은 해당기간 동안 80%에서 

점차 줄어 2011년에는 65%까지 떨어졌다(안전

행정부, 2012, pp. 126-130). 

4.1.2 중앙․지방기관 간 심의회 회의형태, 

구성에 따른 심의회 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형태에 따른 중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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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결과를 <표 5>에서 살

펴보면, 중앙과 지방기관 모두 서면회의가 대

면회의보다 비공개율이 높았다. 그러나 중앙기

관은 회의형태에 따른 심의회 결과 차이가 뚜

렷이 나타나지만, 지방기관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기관은 서면회의가 총 734건, 직접 모여 

이루어진 대면회의가 총 211건이다. 서면회의

에서 공개/부분공개가 18.4%, 비공개 76.6%였

으나 대면회의에서는 공개/부분공개 34.1%, 비

공개는 45%로 대면회의가 서면회의보다 공개

율이 높고, 비공개율이 훨씬 낮았다. 반면 지방

기관의 경우, 서면회의에서 비공개율은 66.3%, 

대면회의에서 비공개율은 62.0%로 중앙기관의 

결과만큼 회의형태에 따른 심의회 결과의 차이

가 크지 않았다. 

<표 6>에서 중앙기관, 지방기관의 심의회 위

원구성에 따른 심의회 결과를 보면, 중앙기관

은 구성에 따른 심의회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

었다. 그러나 지방기관의 경우는 기관 내의 인

사인 내부위원이 더 많은 심의회보다 외부위원

이 더 많이 구성된 심의회가 공개율(34%)이 

더 높고, 비공개율(59.3%) 더 낮았다. 

4.2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권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이상에서 중앙기관, 지방기관 간의 정보공개

심의회 회의형태, 위원구성에 따른 심의회 결과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 따라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심의회 

회의형태, 위원구성 등이 달리 진행되는지 그리

고 심의회 결과는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였다. 

4.2.1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심의회 

회의형태, 위원구성, 결과 

<표 7>에서 따르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심의회 회의형태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

기관 수준
심의회 결과

전체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각하등

중앙

기관

회의

형태

서면

회의

빈도 135 562 37 734

% 18.4% 76.6% 5.0% 100.0%

대면

회의

빈도 72 95 44 211

% 34.1% 45.0% 20.9% 100.0%

전체
빈도 207 657 81 945

% 21.9% 69.5% 8.6% 100.0%

지방

기관

회의

형태

서면

회의

빈도 23 65 10 98

% 23.5% 66.3% 10.2% 100.0%

대면

회의

빈도 69 132 12 213

% 32.4% 62.0% 5.6% 100.0%

전체
빈도 92 197 22 311

% 29.6% 63.3% 7.1% 100.0%

중앙기관: =89.774, df=2, p=.000, 지방기관: =3.990, df=2, p=.136

<표 5> 중앙․지방기관 간 심의회 회의형태에 따른 심의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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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수준　
심의회결과

전체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각하 등

중앙

기관

위원

구성

내부위원 

더 많음

빈도 215 655 81 951

% 22.6% 68.9% 8.5% 100.0%

외부위원 

더 많음

빈도 8 24 3 35

% 22.9% 68.6% 8.6% 100.0%

전체
빈도 223 679 84 986

% 22.6% 68.9% 8.5% 100.0%

지방

기관

위원

구성

내부위원 

더 많음

빈도 21 73 8 102

% 20.6% 71.6% 7.8% 100.0%

외부위원 

더 많음

빈도 71 124 14 209

% 34.0% 59.3% 6.7% 100.0%

전체
빈도 92 197 22 311

% 29.6% 63.3% 7.1% 100.0%

중앙기관: =0.001, df=2, p=.999, 지방기관: =5.898, df=2, p=.052

<표 6> 중앙․지방기관 간 심의회 위원구성에 따른 심의회 결과 

회의형태
전체

서면회의 대면회의

정부

참여정부
빈도 199 255 454

% 43.8% 56.2% 100.0%

이명박 정부
빈도 633 184 817

% 77.5% 22.5% 100.0%

전체
빈도 832 439 1271

% 65.5% 34.5% 100.0%

         =146.117, df=1, p=.000

<표 7>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심의회 회의형태 

여정부의 심의회 회의형태는 서면 대 대면회의의 

비율이 43.8% 대 56.2%인데 반해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서면 대 대면의 비율이 77.5% 대 22.5%

로 대면회의 개최비율이 확연히 줄고 서면회의의 

비율이 늘었다. 

각 기관의 2004년에서 2011년까지 심의위원 

구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에 내부, 외부 심의위원에 관한 규정이 어느 정

도 정해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원 총수가 

변하는 경우는 있어도 내부위원, 외부위원의 구

성비가 변한 기관은 거의 없었고, 공정거래위원

회 한 기관만 2008년에 내부 4인, 외부 3인에서 

내부 3인, 외부 4인으로 외부위원이 더 많아졌

다. <표 8>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 심

의위원 구성의 수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위원이 더 많은 심의회와 외부위원

이 더 많은 심의회의 개최수를 의미한다. 이명

박 정부는 참여정부에 비해, 외부위원이 더 많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정보공개 비교연구  95

심의위원 구성
전체

내부위원 더 많음 외부위원 더 많음

정부

참여정부
빈도 376 96 472

% 79.7% 20.3% 100.0%

이명박 정부
빈도 692 148 840

% 82.4% 17.6% 100.0%

전체
빈도 1068 244 1312

% 81.4% 18.6% 100.0%

         =1.477, df=1, p=.224

<표 8>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심의회 위원구성 

이 구성된 심의회 개최율이 20.3%에서 17.6%

로 줄어들었다. 

<표 9>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심의

회 결과를 보면, 참여정부에서 58.1%이던 비공

개율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 72.7%로 증가하였

다. 따라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에는 심

의회 회의형태, 심의회 결과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에 와서 

서면회의가 많이 늘었으며, 심의회 결과에 있

어서도 비공개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2.2 중앙․지방기관 간 정부별 심의회 

회의형태, 심의회 결과 

위에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권에 따른 

심의회 회의형태, 위원구성, 결과의 차이를 살

펴보았는데,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

한 바가 있어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중앙기관, 지방기관의 정권별 회의형태와 

심의회 결과만을 보았다. <표 10>을 보면, 중앙

기관의 심의회 회의형태는 참여정부 때 서면회

의 대 대면회의의 비율이 53.8% 대 46.2%인데 

비해서,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88.5% 대 11.5%

로 서면회의는 늘고 대면회의는 크게 줄었다. 

지방기관 역시 참여정부의 서면 대 대면회의의 

비율이 16.5% 대 83.5%에서 이명박 정부에 와

서 41.1% 대 58.9%로 서면회의는 늘고 대면회

의의 개최비율이 줄었다. 

<그림 1>은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회의형

　
심의회 결과

전체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정부

참여정부
빈도 126 268 67 461

% 27.3% 58.1% 14.5% 100.0%

이명박 정부
빈도 189 608 39 836

% 22.6% 72.7% 4.7% 100.0%

전체
빈도 315 876 106 1297

% 24.3% 67.5% 8.2% 100.0%

         =47.508, df=2, p=.000

<표 9>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심의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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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형태
전체

서면회의 대면회의

중앙

기관

참여 

정부

빈도 179 154 333

% 53.8% 46.2% 100.0%

이명박 

정부

빈도 555 72 627

% 88.5% 11.5% 100.0%

전체
빈도 734 226 960

% 76.5% 23.5% 100.0%

지방

기관

참여 

정부

빈도 20 101 121

% 16.5% 83.5% 100.0%

이명박 

정부

빈도 78 112 190

% 41.1% 58.9% 100.0%

전체
빈도 98 213 311

% 31.5% 68.5% 100.0%

중앙기관: =146.020, df=1, p=.000, 지방기관: =20.600, df=1, p=.000

<표 10> 중앙․지방기관 간 정부에 따른 심의회 회의형태

<그림 1> 중앙․지방기관 간 정부에 따른 연도별 심의회 회의형태

태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연도별로 자세히 보여

준다. 중앙기관의 경우 2004년에서 2008년까지

는 비슷한 추세로 오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

년에 서면회의와 대면회의의 비율이 눈에 띄게 

큰 차이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앙기관의 심의회 회의형태에 숙의와 참여보

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방은 중앙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큰 흐름은 중앙기관과 유사하게 대면회의가 줄

고 서면회의가 늘고 있는 추세이고 지방선거가 

있었던 2006년 즈음에는 그 추세가 잠시 주춤하

였다. 서면심의의 관행화는 위원회의 형식적 운

영을 조장하고, 위원들이 무성의하게 대응할 소

지를 높이며, 심의결과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

렵다(조선일, 2004, p. 150). 따라서 서면회의 비

중의 증가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권별 심의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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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 11>에서 보면 중앙기관의 경우, 참여정부 

때 공개율과 비공개율은 27.4% 대 56.2%인데 

반해,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20.1% 대 75.5%로 

비공개율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지방기관의 

심의회 결과는 정권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림 

2>는 연도별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부에 

따른 심의회 결과의 추세를 보았다. 중앙기관

은 2008년 이후 공개율과 비공개율은 큰 변화 

추세를 보이지만, 지방기관은 중앙기관과는 다

른 패턴을 보였다. 지방선거가 2006년, 2010년

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 이후 초반에

는 비공개율이 낮아지다가 후반에 갈수록 비공

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지방기관은 정권의 변화보다는 지방의 정

치적 환경인 지방선거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

고 설명할 수 있다.

심의회 결과
전체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중앙

기관

참여 

정부

빈도 93 191 56 340

% 27.4% 56.2% 16.5% 100.0%

이명박 

정부

빈도 130 488 28 646

% 20.1% 75.5% 4.3% 100.0%

전체
빈도 223 679 84 986

% 22.6% 68.9% 8.5% 100.0%

지방

기관

참여 

정부

빈도 33 77 11 121

% 27.3% 63.6% 9.1% 100.0%

이명박 

정부

빈도 59 120 11 190

% 31.1% 63.2% 5.8% 100.0%

전체
빈도 92 197 22 311

% 29.6% 63.3% 7.1% 100.0%

중앙기관: =55.790, df=2, p=.000, 지방기관: =1.499, df=2, p=.473

<표 11> 중앙․지방기관 간 정부에 따른 심의회 결과 

<그림 2> 중앙․지방기관 간 정부에 따른 연도별 심의회 결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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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의 중앙기관 28개, 지방기관 16개 기관의 정보

공개심의회의 회의형태, 위원구성과 심의회 결

과 차이, 그리고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간의 심

의회 운영상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심의회 회의형태를 보면 지방기관이 중앙기관

보다 대면회의가 서면회의보다 많이 개최되었

다. 위원구성 역시 지방기관은 외부위원이 많이 

구성된 심의회의 개최가 많아 기존 연구에서의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에 가까웠다. 그러나 심의

회 결과는 중앙, 지방기관 간 운영상의 차이만

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지방기관

이 1차 공개율이 높아 심의회를 통해 공개로 돌

아설 사안이 적거나, 혹은 위원회 회의형태와 

위원구성 외에 단체장의 영향력이나 선정 과정 

등의 다른 요인이 지방기관의 심의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추후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결과는 

전체적으로 대면회의가 서면회의보다 공개율은 

높고 비공개율은 낮았으나 중앙기관은 그 차이

가 현격한데 비해 지방 기관은 크지 않았다. 그

러나 위원구성에 따른 심의회 결과에서는 지방

기관은 외부위원이 많은 심의회가 내부위원이 

많은 심의회에 비해 비공개율이 더 낮았다. 따

라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심의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셋째, 정치적 환경에 따른 중앙기관의 심의

회 회의형태를 보면, 큰 차이로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보다 서면회의가 더 많았다. 지방기관

도 중앙기관만큼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에 

와서 서면회의가 더 많아졌다. 중앙기관의 심

의회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보다 공개

율은 줄고, 비공개율은 높아졌으나, 지방기관은 

정권별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보공

개심의회 회의형태와 위원구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기관은 이념

이 다른 정권의 교체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지

방기관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이후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연구와 적용에 있어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함을 보여

준다. 회의형태에 따라 심의회 결과가 달라졌

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들이 모두 모여 직접 회

의를 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회의 운영이 형

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가급적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특히 중앙기관의 심의회의 경우 대면회

의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원의 인적 구성에 대해 위원 수로만 분석하

였는데 전문성, 독립성 차원에서 어떤 인물이 

어떠한 절차로 외부위원으로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지방기관 심의회의 환경적 요인 발굴 

등 더 정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

대로 된 심의회의 운영은 청구인의 알 권리 증

진, 해당 공무원과 기관의 전문성 확보, 더 나

아가 정보공개제도 발전과 정부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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